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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9. 21.(목)

연이은 화물차 탈선원인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MBC 뉴스, 9.20) >

◈ 경기 의왕역서 화물용 열차 2칸 탈선...인명피해 없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어제(9.20.) 발생한 의왕역 구내 화차 탈선과 

함께 오늘(9.21.) 연이어 발생한 괴동역 화차 탈선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9월 20일(수) 오전 10:10분경 경부일반선 의왕역 구내에서 냉연* 코일을 

싣고 정지 중이었던 차량 2칸(총 21칸)이 내리막 구름 현상 등으로 

인해 탈선하였고, 이어 오늘 오전 09:50분 동해선 괴동역 화차 1칸, 

(총 4칸)이 선로전환기 문제로 탈선하였다.

 ㅇ 두 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열차 운행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고온으로 얇게 눌러 만든 강판을 상온에서 재가공하여 코일형태로 말은 강판

□ 연이어 발생한 2건의 화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 차량정리(화차 분리 또는 병합 과정) 등 관련 작업계획, 화차 제동장치 등 유지관리, 
선로전환기 운영 및 관리, 기관사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ㅇ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철도 차량 및 시설에 일정금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실 등으로 철도차량을 파손

하거나 교통방해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과징금 및 처벌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

과징금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5억 이상 10억 미만 180백만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360백만원
20억 이상 720백만원

형사처벌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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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들어 코레일의 화차 탈선이 

급증하고, 그 원인이 인적오류, 기술적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어 코레일의 

철도안전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3년간 탈선(여객수송 제외)사고 통계 >

연도 사고 건수 원인

2021년  6건 (차량정리 2, 작업차량 4)
인적요인(규정위반 4), 

기술적요인(부품불량 1, 차량고장 1)

2022년  9건 (차량정리 5, 화물차량 4)
인적요인(부주의 8), 

기술적요인(부품불량 1)

2023년
(9월 기준)

 13건 (차량정리 10, 화물차량 2, 작업차량 1)
인적요인(부주의 4), 

기술적요인(부품불량 2, 기타 5), 조사중(2)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채훈 (044-201-4603)

     


